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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9. 7. 보 도 자 료

공보관실 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제 목 : 9월 10일 변론 안내

헌법재판소는 오는 목 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

한 변론을 열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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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철

법무부장

정부법무공단

붙임 련사건 보도자료 부 끝



보 도  료

사실 시 훼 죄  표   침해 여 에 한 사건

(2017헌마1113   307  1항 헌 )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[ 변 론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  헌 재판 는 2020년 9월 10 (목) 14:00 심판 에 , 2017. 10. 6. 

수  2017헌마1113  307  1항 헌  사건  변론  열 

다. 

   사건 , 공연  사실  시하여 타   훼 한 경우 2년 하

 징역· 고 또는 500만원 하  에 처하도록 규 한  307  

1항  민  표   침해하여 헌 지 여 가 쟁  사안 로, 

헌 재판 는 청   해 계  변론과 참고  진술  들  ,  

항  헌 여  판단할 계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9. 7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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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건개요

○ 청  2017. 8. 27. ○○병원에  견  료  았 나, 당한 진료

행  견에게 필 한 수술  하고 실  지 겪게 었다고 생각

하여 책 나 SNS 등  통해 그 료  담당하  수 사  못  진료행  

등  체  시하  하 다. 

○ 그러나 공연  사실  시하여 사람   훼 한  처 하도  규 한 

 307  1항  하여  같  사실  시할 경우 사처  

 수  알게  청  그  하여 청   가 해 다

고 주 하  2017. 10. 6.  항  헌  하는  사건 헌

원심  청 하 다. 

 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공연  사실  시하여 타   훼 한  사

처 하도  규 한 (1995. 12. 29.  5057  개  것) 307  

1항( 하 ‘심 상 항’ 라 함) 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. 

 주요 쟁점

○ 허 가 아닌 진실한 사실  시하여 타   훼 한 경우에도 사처

하도  규 한 심 상 항  과 지원 에 해   해함

 헌 지 여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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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진실한 사실  시한 경우에도 단 훼 죄  건에 포함시킴  

수사  사처  험  과하 (심 상 항), 그 행 가 진실한 

사실  지 공공  에 한 것  경우 사후   각  

수 도  한 것(  310 )  ‘사람   보 할 필 ’과 그  해 

한  수 는 ‘   보  필 ’ 사 에 균   수 는 

에 해당 지 여 . 

 청구인의 주장 요 1)

○ 헌  재 는 ‘ 본  보  한 가사  동  통합’에 고 진실

한 사실  시는 에 여한다.   핵심  진실  말할 수 는 

고 는 원  재 또는 미래   한 공공  에 

합한다.   시하는 민주  본질 에 는 어 한 상 에

도 진실  말하는 것 체는 죄가 어 는 아니 다. 

○ 만약 시  사실  진실 라 , 공공  에 합하는 것  상 

어 원  죄  하지 아니해야 한다. 다만, 그 사실  시가 공

공  과 하게 지 피해   훼 할 라는  검사

 엄격한 에 해 다  사처  수 다. 

○ 그런  심 상 항  진실한 사실  시한 경우에도 원  훼 죄

 건에 포함시킴 , 수사개시  사처  험 에 는 

과    해하고 므  헌 에 다. 

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주장 요 2)

○ 상 에 한 죄  보  사람  가 에 한 사  평가  ‘

 ’ 므 , 비  진실한 사실  시라도 그  해   

 훼  가능하다. 공  사실  객  진실에 합하 라도 개  숨

고 싶  병 ,  지향, 가 사 등 사생  경우,  공 하는 것  사생

 비 과 에 한 한 해가  수 다. 공   없 에도 

1) 리  병철 변 사. 

2) 리  공단( 태경, 상찬, 강 아 변 사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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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단순  타  가 허 (虛名)  드러내  해 감 고 싶  약

과 허  공개하는 것   에 포함 지 아니한다. 

○ 사실 시 훼 행  비 죄 할 것 지 여 는  뿐만 아니라 

피해  보 에 공  생 는지 여  합  고 해야 한다. 훼 죄

는 피해  사생  보  능  하고 ,    개  

보 라는 가 가  수 도  시  사실  진실 고 공  한 

경우 처 하지 않도  함 (  310 )   한  하

고 다. 

○ 민사상 해 상과 같  사후  안  과 같  과가 없 , 

헌  21  4항  타  나 리    한계  규 하고 

 고 할 , 심 상 항    해하지 아니한다. 

 청구인측 참고인의 의견 요 3)

○ 사처  당  해 는 행 가  결과 가 가 어야 하는 , 

진실한 사실  행 는 결과 가 가 약할뿐만 아니라 행 가 는 없다. 

에  공연  건  가하나, 원  가능   채택하여 

 하고 고, 그 해  또한 하지 않  상 다. 

○ 본  민주 가에 는 진실  말하는  한  어 는 아니 다. 만약 

진실  가 진 채  ‘  ’,  평 나 평  다  는 많  

사람들  진실  몰라  얻게  ‘허 (虛名)’에 과하다. 진실한 사실  시

 상 는 것  못 거나 과 어 는 허  진실에 하여 뀌

어 야 할 상  뿐 다. 그  해  가 상 다고 하여  

사처 한다 , 는 보 필  없는 허  보 하  해 진실   막는 

것에 과하다. 

○  310 는 훼 죄   각사  규 하고 나, 어  사실

 시가 ‘공공  ’에 해당하는지는 가능하  에 검사· 사  

같  가들 사 에 도 · 죄 단  어 운 상 ,  민  

말할 것도 없다. 결   민 는 어  행 가 사처 에  

 수 는지 하  어 워, 진실한 사실  시  스스  할 수 에 

3) 학  학 학원 재  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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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. 그런  허   에 한 ‘ 과’  야 하 지 보 해

야 할  보 는 어 다. 

○ 가사 과  , 못  평   해 진실한 사실  시하는 행

에 한 규  필  다 하 라도,  사처  하는 것  과

지원 에 한다. 훼  피해  하는 사람  민사상 해 상  청

하거나, 언 계 상   보도청  등  통하여   수 

다. 

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의 의견 요 4)

○ 코  하 마스는 ‘ 사 통에 한 참여  그 능 ’   었다

고 보았는 ,  사 통  수단  지닌 사람  고 그 지 못한 사

람   객체에 과하다.  같  는 가 나 직 ·학 는  

 규  사  에 지 동 하게 동 다. 각  에  통

행  주도하는 사람  미시  지 , 그  는 사람  피

지  다. 사 에  개  ‘ ’는, 사 통 과 에 참여할 수 

게 만들어주는 한  격 , 개  가  상실  상태라  

그   향  게 하  어 우  한  해  는 복  어

다. 결  늘날  ‘ ’는  에  지 않도  우리  실  

지켜주는 핵심  리라 할 것 , 사실 시 훼 죄가 에  사라

진다  그  같  삶  근본  건  안 해질 것 다. 

○ 사실 시 훼 죄  비 죄    근거는 ‘  ’  ‘알 

리’ 보 다. 그런   는 참여   할 수 다는 허  통

해 보 는 것 므 , 누 가  마당에  게 만드는  는 

 어 다 할 것 다. 어느 개   안 에 지 않고 특 한 

보  특 ·다수에게 달하여 그 개    하 는 시도

는 지  필  다. 또한 알 리는 사 통에 참여하  한  보

는 것 , 특  보 달  통해 사 통에 여할 수 없 에도  알

고  하는 사람  다 , 러한 심  ‘알 리’가 아니라 ‘단순한 심’

에 과한 것  보  필  없다. 

4) 고 학  학 학원  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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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어  피해  당한  시민  민사  또는 사고  같  민· 사상 차

에 라야 할 것 , 그러한  차   벽  실감한  신에

게 피해  가한 사람  악행  리 알림  그  사 에  매 시키는 

 해결하  쉽다. 그러나 사실  시한 사람  겪었  피해  도

나, 그 사실 시  상   사람  야 할 책  도에 비 어  볼 , 

 같  결과는 비 지 않다. 어느 누 가  사 통   

연시켜 쫓아 리는 ‘사  재수단’  는 상  가가 해 는 안 

 것 다. 

○ 민사상 해 상만  훼  행 에 해  재할 수 다는 견  

나, 훼  행 에 사처    취하는 것  그만큼  

과  거  들다. ‘징  해 상’  안  고 나,  

역시 훼  행 에 해 어 한 도 할 수 없다는 에  사 재  

민사 재  단 만 공 하는 것에 과하다. 


